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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양 시행 련 보고

○ 양 상 죄 양1 (2009. 7. 1. ~ 2012. 6. 30.) 2

상 죄 양 시행(2011. 7. 1. ~ 2012. 6. 30.)

후 간 동안 원에 사건 죄 별 아래 같

가. 단 내지 동 경합

(1) 상 죄1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살

인

범

죄

강간살인 0 0 0 1 1

강도살인 0 0 7 4 11

강도살인미수 0 0 5 4 9

살인 125 219 166 115 625

살인미수 188 324 316 137 965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( ) 0 0 3 0 3

존속살해 10 16 26 14 66

존속살해미수 6 14 13 4 37

전체 329 573 536 279 1,717

뇌

물

범

죄

뇌물공여 248 526 351 178 1,303

뇌물수수 139 323 280 190 932

부정처사후수뢰 8 11 6 4 29

수뢰후부정처사 4 15 7 4 30

제 자뇌물교부3 10 31 22 3 66

제 자뇌물취득3 3 22 33 8 66

특가법뇌물( ) 34 75 80 57 246

전체 446 1,003 779 444 2,672

강간 37 86 83 52 258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성

범

죄

강간살인 1 0 0 0 1

강간상해 46 121 108 48 323

강간치사 0 1 0 1 2

강간치상 142 255 199 74 670

강도강간 6 3 5 2 16

강제추행 282 631 795 501 2,209

강제추행상해 13 29 31 8 81

강제추행치상 53 83 83 38 257

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9 6 34

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1 2 0 3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14 1 59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

상습강제추행 0 0 1 2 3

상습준강제추행 0 0 1 0 1

성폭력범죄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194 164 29 10 397

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( ) 2 1 1 0 4

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( ) 43 41 5 0 89

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( ) 59 38 2 1 100

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58 54 24 6 142

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( ) 8 7 4 1 20

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( ) 117 60 18 6 201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21 17 4 0 42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28 33 8 1 70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4 6 0 0 10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5 5 2 2 14

성폭력범죄특수강간( ) 122 104 28 11 265

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( ) 31 21 16 11 79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( ) 10 8 1 0 19

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( ) 28 47 7 3 85

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( ) 0 2 0 0 2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0 185 271 63 519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(13 ) 0 0 0 47 47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( ) 0 48 67 35 150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( ) 0 61 112 25 198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( ) 0 0 0 7 7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( ) 0 0 0 10 10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0 52 109 41 202

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( ) 0 5 3 6 14

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( ) 0 132 172 53 357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0 6 26 6 38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0 23 45 19 87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0 0 5 2 7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0 4 5 4 13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( ) 0 103 206 50 359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( ) 0 13 29 9 51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( ) 0 4 21 19 44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( ) 0 40 99 24 163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( ) 0 0 5 1 6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· ( ) 0 550 765 320 1,635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· ( ) 0 0 0 29 29

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· ( ) 0 0 0 2 2

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· ( ) 0 0 0 12 12

준강간 27 84 70 32 213

준강간치상 3 8 14 5 30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준강제추행 64 139 147 89 439

준강제추행상해 0 0 0 1 1

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

준강제추행치상 2 0 6 1 9

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( ) 227 61 0 0 288

전체 1,661 3,371 3,659 1,697 10,388

강

도

범

죄

강도 41 64 60 19 184

강도살인 6 6 1 0 13

강도상해 251 333 256 127 967

강도치사 0 4 1 0 5

강도치상 16 15 28 4 63

준강도 37 42 37 17 133

준특수강도 5 7 5 1 18

특가법강도( ) 5 4 4 0 13

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( ) 2 2 3 2 9

특수강도 146 233 233 133 745

전체 509 710 628 303 2,150

횡

령

․

배

임

범

죄

배임 342 437 350 148 1,277

업무상배임 167 332 274 149 922

업무상횡령 1,132 1,869 1,664 810 5,475

특경가법배임( ) 90 162 197 84 533

특경가법횡령( ) 100 246 265 92 703

횡령 1,148 1,738 1,573 705 5,164

전체 2,979 4,784 4,323 1,988 14,074

위

증

범

죄

모해위증 8 12 10 10 40

모해위증교사 0 0 0 1 1

위증 811 1,300 1,011 470 3,592



(2) 상 죄2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위증교사 50 198 155 64 467

전체 869 1,510 1,176 545 4,100

무

고

범

죄

무고 966 1,620 1,424 516 4,526

무고교사 0 0 0 2 2

특가법무고( ) 5 3 2 1 11

전체 971 1,623 1,426 519 4,539

총 계 7,764 13,574 12,527 5,775 39,640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약

취

·

유

인

범

죄

미성년자약취 3 2 5

미성년자유인 1 1 2

특가법약취유인( . ) 1 3 4

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( . ) 3 4 7

전체 8 10 18

사

기

범

죄

사기 12,962 11,848 24,810

상습사기 45 34 79

준사기 11 4 15

컴퓨터등사용사기 37 92 129

특경가법사기( ) 222 238 460

전체 13,277 12,216 25,493

절

도

범

죄

문화재보호법위반 8 5 13

산림보호법위반 25 22 47

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7 64 121

상습절도 1 0 1

야간건조물침입절도 154 142 296

야간방실침입절도 17 14 31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

야간주거침입절도 140 83 223

절도 2,070 2,192 4,262

특가법산림( ) 23 4 27

특가법절도( ) 799 819 1,618

특수절도 1,040 1,109 2,149

전체 4,336 4,454 8,790

공

문

서

범

죄

공문서변조 4 1 5

공문서부정행사 18 53 71

공문서위조 19 18 37
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0 2 2

공전자기록등위작 1 1 2
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1 2

면허증불실기재 0 1 1

변조공문서행사 2 0 2

위조공문서행사 6 5 11

허위공문서작성 2 0 2

전체 53 82 135

사

문

서

범

죄

변조사문서행사 1 1 2

사문서변조 1 6 7

사문서부정행사 1 2 3

사문서위조 13 26 39

사전자기록등위작 1 0 1

위조사문서행사 11 11 22

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1 2

허위진단서작성 0 3 3

전체 29 50 79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공

무

집

행

방

해

범

죄

공무집행방해 1,147 1,374 2,521

공용물건무효 1 1 2

공용물건손상 103 145 248

공용물건은닉 1 0 1

공용서류무효 1 0 1

공용서류손상 10 11 21

공용서류은닉 0 1 1

위계공무집행방해 56 86 142

특수공무집행방해 51 89 140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7 31 58

특수공용물건손상 2 3 5

전체 1,399 1,741 3,140

식

품

·

보

건

범

죄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6 29 65

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9 2 11

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53 231 484
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( ) 117 107 224

식품위생법위반 686 541 1,227

약사법위반 110 140 250

의료법위반 479 281 760

의료법위반교사 0 1 1

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1 3

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1 32 63

화장품법위반 9 12 21

전체 1,732 1,377 3,109

마

약

범

죄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( ) 245 200 445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( ) 26 12 38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( ) 1,455 1,349 2,804



. 경합 개 죄가 죄 에 해당하는 경우(8 )

(1) 양 상 죄1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( ) 156 168 324

특가법마약( ) 0 1 1

특가법향정( ) 0 1 1

전체 1,882 1,731 3,613

총계 22,716 21,661 44,377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살

인

범

죄

강간살인 0 0 2 0 2

강도살인 0 0 9 4 13

강도살인미수 0 0 4 1 5

살인 59 117 107 38 321

살인미수 81 110 106 35 332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( ) 0 0 8 1 9

존속살해 10 7 9 1 27

존속살해미수 1 3 4 2 10

전체 151 237 249 82 719

뇌

물

범

죄

뇌물공여 61 219 206 66 552

뇌물수수 29 135 125 57 346

부정처사후수뢰 4 21 11 8 44

수뢰후부정처사 6 25 14 1 46

제 자뇌물교부3 4 21 9 2 36

제 자뇌물취득3 1 14 17 5 37

특가법뇌물( ) 23 66 46 19 154

전체 128 501 428 158 1,215

강간 61 109 119 52 341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성

범

죄

강간살인 1 2 1 0 4

강간상해 45 68 66 29 208

강간치사 0 1 0 0 1

강간치상 56 87 76 35 254

강도강간 14 14 6 7 41

강제추행 145 320 430 135 1,030

강제추행상해 4 8 15 5 32

강제추행치상 22 51 27 7 107

미성년자의제강간 2 9 4 5 20

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2 2 0 4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9 2 19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

상습준강제추행 0 0 0 1 1

성폭력범죄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65 111 43 9 228

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( ) 3 4 0 0 7

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( ) 30 31 4 1 66

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( ) 47 32 2 3 84

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8 9 7 0 24

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( ) 8 7 2 2 19

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( ) 70 56 18 0 144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25 32 10 3 70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17 27 26 1 71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1 4 1 1 7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2 12 8 0 22

성폭력범죄특수강간( ) 84 80 22 3 189

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( ) 100 68 21 6 195

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( ) 13 10 3 0 26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( ) 21 16 2 0 39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0 75 99 24 198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(13 ) 0 0 0 17 17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(13 ) 0 0 0 1 1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( ) 0 35 65 28 128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( ) 0 31 53 22 106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( ) 0 0 0 11 11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( ) 0 0 0 3 3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0 12 28 12 52

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( ) 0 7 10 2 19

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( ) 0 58 92 31 181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0 27 44 25 96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0 14 26 13 53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0 0 6 1 7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0 1 4 7 12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( ) 0 82 151 57 290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( ) 0 59 94 19 172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( ) 0 12 29 7 48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( ) 0 11 40 3 54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( ) 0 1 3 0 4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· ( ) 0 235 312 88 635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· ( ) 0 0 0 9 9

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· ( ) 0 0 0 4 4

준강간 11 27 23 8 69

준강간치상 1 6 1 0 8

준강제추행 11 26 23 6 66

준강제추행상해 0 0 0 1 1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준강제추행치상 1 1 1 0 3

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( ) 78 28 0 0 106

특가법강도강간( ) 0 0 1 0 1

전체 948 1,924 2,030 706 5,608

강

도

범

죄

강도 62 90 80 44 276

강도살인 15 30 9 0 54

강도상해 233 357 321 151 1,062

강도치사 1 4 4 0 9

강도치상 16 32 25 11 84

준강도 20 48 60 4 132

준특수강도 2 9 5 5 21

특가법강도( ) 3 8 6 2 19

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( ) 4 7 10 6 27

특강법특수강도( ) 2 0 0 0 2

특수강도 176 321 372 88 957

전체 534 906 892 311 2,643

횡

령

․

배

임

범

죄

배임 34 145 87 40 306

업무상배임 114 318 300 92 824

업무상횡령 388 915 712 164 2,179

특경가법배임( ) 60 171 213 52 496

특경가법횡령( ) 95 267 257 50 669

횡령 286 836 522 53 1,697

전체 977 2,652 2,091 451 6,171

위

증

범

죄

모해위증 4 6 3 3 16

위증 51 108 87 22 268

위증교사 0 31 18 3 52

전체 55 145 108 28 336



(2) 양 상 죄2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무

고

범

죄

무고 177 461 427 136 1,201

특가법무고( ) 1 4 4 2 11

전체 178 465 431 138 1,212

총계 2,971 6,830 6,229 1,874 17,904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약

취

·

유

인

범

죄

미성년자약취 5 6 11

미성년자유인 3 8 11

영리유인 1 0 1

추행유인 1 0 1

특가법약취유인( . ) 4 4 8

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( . ) 21 15 36

전체 35 33 68

사

기

범

죄

사기 4,637 3,735 8,372

상습사기 30 16 46

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1 0 1

준사기 4 1 5

컴퓨터등사용사기 90 79 169

특경가법사기( ) 304 110 414

전체 5,066 3,941 9,007

절

도

범

죄

문화재보호법위반 7 9 16

산림보호법위반 4 7 11

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2 31 83

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1 125 266

야간방실침입절도 18 8 26

야간주거침입절도 114 65 179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절도 1,274 940 2,214

특가법산림( ) 18 3 21

특가법절도( ) 321 141 462

특수절도 771 500 1,271

전체 2,720 1,829 4,549

공

문

서

범

죄

공문서변조 32 53 85

공문서부정행사 159 208 367

공문서위조 138 172 310
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70 314 584

공전자기록등위작 5 9 14
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8 98 166

면허증불실기재 0 6 6

변조공문서행사 8 2 10

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
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 1 21

불실기재여권행사 0 4 4

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

위조공문서행사 23 7 30

허위공문서작성 27 18 45

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0 8

전체 794 892 1,686

사

문

서

범

죄

변조사문서행사 24 60 84

사문서변조 40 14 54

사문서부정행사 2 2 4

사문서위조 684 680 1,364

사전자기록등변작 4 4 8

사전자기록등위작 16 7 23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0 2

위조사문서행사 131 9 140

자격모용사문서작성 24 29 53

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

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0 2

허위진단서작성 8 1 9

전체 944 806 1,750

공

무

집

행

방

해

범

죄

공무집행방해 1,783 1,107 2,890

공용물건무효 0 1 1

공용물건손상 233 161 394

공용서류무효 3 2 5

공용서류손상 21 14 35

공용서류은닉 2 0 2

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3 3

위계공무집행방해 67 46 113

특수공무집행방해 87 74 161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80 24 104

특수공용물건손상 4 2 6

전체 2,280 1,434 3,714

식

품

·

보

건

범

죄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 20 22

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3 4

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6 15 31
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( ) 22 11 33
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( ) 4 0 4

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

식품위생법위반 102 56 158

약사법위반 51 26 77



○ 통계에는 피고 사건 식재 청 사건 미 사건, , ,

후단 경합 사건 등 지 포함 어 어 실 양37

용 사건 는 보다 것 보

○ 양 상 죄 후 양 상1 (2009. 7. 1. ) 2

죄 후 양 시행 후 공 가 사건(2011. 7. 1. )

지 심 원에 처리 아래 같2012. 6. 30. 1

가. 죄 별 처리건

(1) 양 상 죄1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의료법위반 41 17 58

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 1 5

전체 244 150 394

마

약

범

죄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( ) 30 120 150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( ) 5 3 8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( ) 210 131 341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( ) 52 26 78

특가법향정( ) 5 4 9

전체 302 284 586

총계 12,385 9,369 21,754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년2009 살인범죄 수 286 0 0 286

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하반기

비율 100.0% 0.0% 0.0% 100.0%

뇌물범죄
수 46 73 1 120

비율 38.3% 60.8% 0.8% 100.0%

성범죄
수 960 96 60 1,116

비율 86.0% 8.6% 5.4% 100.0%

강도범죄
수 563 1 0 564

비율 99.8% 0.2% 0.0% 100.0%

횡령배임범죄·
수 101 990 286 1,377

비율 7.3% 71.9% 20.8% 100.0%

위증범죄
수 6 310 41 357

비율 1.7% 86.8% 11.5% 100.0%

무고범죄
수 6 252 92 350

비율 1.7% 72.0% 26.3% 100.0%

전체
수 1,968 1,722 480 4,170

비율 47.2% 41.3% 11.5% 100.0%

년2010

살인범죄
수 736 0 0 736

비율 100.0% 0.0% 0.0% 100.0%

뇌물범죄
수 548 512 15 1,075

비율 51.0% 47.6% 1.4% 100.0%

성범죄
수 3,294 366 269 3,929

비율 83.8% 9.3% 6.8% 100.0%

강도범죄
수 1,421 2 0 1,423

비율 99.9% 0.1% 0.0% 100.0%

횡령배임범죄·
수 719 4,437 1,097 6,253

비율 11.5% 71.0% 17.5% 100.0%

위증범죄
수 41 1,272 192 1,505

비율 2.7% 84.5% 12.8% 100.0%

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무고범죄
수 45 1,311 339 1,695

비율 2.7% 77.3% 20.0% 100.0%

전체
수 6,804 7,900 1,912 16,616

비율 40.9% 47.5% 11.5% 100.0%

년2011

살인범죄
수 767 0 0 767

비율 100.0% 0.0% 0.0% 100.0%

뇌물범죄
수 652 261 18 931

비율 70.0% 28.0% 1.9% 100.0%

성범죄
수 3,558 403 299 4,260

비율 83.5% 9.5% 7.0% 100.0%

강도범죄
수 1,354 0 0 1,354

비율 100.0% 0.0% 0.0% 100.0%

횡령배임범죄·
수 1,060 4,183 984 6,227

비율 17.0% 67.2% 15.8% 100.0%

위증범죄
수 20 1,064 233 1,317

비율 1.5% 80.8% 17.7% 100.0%

무고범죄
수 89 1,287 360 1,736

비율 5.1% 74.1% 20.7% 100.0%

전체
수 7,500 7,198 1,894 16,592

비율 45.2% 43.4% 11.4% 100.0%

년2012

상반기

살인범죄
수 338 1 0 339

비율 99.7% 0.3% 0.0% 100.0%

뇌물범죄
수 322 111 10 443

비율 72.7% 25.1% 2.3% 100.0%

성범죄
수 1,868 328 300 2,496

비율 74.8% 13.1% 12.0% 100.0%

강도범죄 수 681 4 0 685



(2) 양 상 죄2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비율 99.4% 0.6% 0.0% 100.0%

횡령배임범죄·
수 498 1,662 566 2,726

비율 18.3% 61.0% 20.8% 100.0%

위증범죄
수 12 440 143 595

비율 2.0% 73.9% 24.0% 100.0%

무고범죄
수 17 513 173 703

비율 2.4% 73.0% 24.6% 100.0%

전체
수 3,736 3,059 1,192 7,987

비율 46.8% 38.3% 14.9% 100.0%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년2011

하반기

약취유인범죄·
수 9 1 0 10

비율 90.0% 10.0% 0.0% 100.0%

사기범죄
수 334 4,501 1,686 6,521

비율 5.1% 69.0% 25.9% 100.0%

절도범죄
수 371 2,685 581 3,637

비율 10.2% 73.8% 16.0% 100.0%

공문서범죄
수 18 166 101 285

비율 6.3% 58.2% 35.4% 100.0%

사문서범죄
수 15 276 117 408

비율 3.7% 67.6% 28.7% 100.0%

공무집행방해범죄

수 93 1,151 694 1,938

비율 4.8% 59.4% 35.8% 100.0%



처리기간 범죄군
사건 구분

전체
고합 고단 고정

식품보건범죄·
수 17 172 628 817

비율 2.1% 21.1% 76.9% 100.0%

마약범죄
수 125 1,099 33 1,257

비율 9.9% 87.4% 2.6% 100.0%

전체
수 982 10,051 3,840 14,873

비율 6.6% 67.6% 25.8% 100.0%

년2012

상반기

약취유인범죄·
수 38 14 0 52

비율 73.1% 26.9% 0.0% 100.0%

사기범죄
수 781 9,347 3,477 13,605

비율 5.7% 68.7% 25.6% 100.0%

절도범죄
수 601 4,406 1,175 6,182

비율 9.7% 71.3% 19.0% 100.0%

공문서범죄
수 103 387 234 724

비율 14.2% 53.5% 32.3% 100.0%

사문서범죄
수 44 448 306 798

비율 5.5% 56.1% 38.3% 100.0%

공무집행방해범죄
수 200 1,324 1,383 2,907

비율 6.9% 45.5% 47.6% 100.0%

식품보건범죄·
수 31 355 1,114 1,500

비율 2.1% 23.7% 74.3% 100.0%

마약범죄
수 261 1,389 29 1,679

비율 15.5% 82.7% 1.7% 100.0%

전체
수 2,059 17,670 7,718 27,447

비율 7.5% 64.4% 28.1% 100.0%



. 죄 별 처리건

(1) 양 상 죄1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살

인

범

죄

강간살인 0 0 0 1 1

강도살인 0 0 8 8 16

강도살인미수 0 0 11 2 13

살인 105 315 270 124 814

살인미수 170 382 435 165 1,152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( ) 0 0 6 1 7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( ) 0 0 0 1 1

존속살해 7 26 26 23 82

존속살해미수 4 13 11 12 40

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( ) 0 0 0 2 2

전체 286 736 767 339 2,128

뇌

물

범

죄

뇌물공여 59 558 447 185 1,249

뇌물수수 46 280 282 170 778

부정처사후수뢰 2 26 18 3 49

수뢰후부정처사 2 27 20 4 53

제 자뇌물교부3 3 50 20 5 78

제 자뇌물취득3 4 32 31 14 81

특가법뇌물( ) 4 102 113 62 281

전체 120 1,075 931 443 2,569

성

범

죄

강간 38 128 127 91 384

강간살인 1 0 2 0 3

강간상해 49 175 181 76 481

강간치사 0 2 0 1 3

강간치상 104 313 256 101 774

강도강간 4 24 10 8 46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강제추행 127 548 655 553 1,883

강제추행상해 11 39 47 17 114

강제추행치상 40 115 112 48 315

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2 5 36

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1 3 8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16 5 49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

성폭력범죄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124 302 92 21 539

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( ) 4 3 1 0 8

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( ) 40 83 14 4 141

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( ) 50 90 5 0 145

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( ) 0 0 1 0 1

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27 82 30 11 150

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( ) 11 18 4 4 37

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( ) 115 168 31 8 322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26 57 17 5 105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23 69 26 10 128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2 7 4 1 14

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4 10 10 2 26

성폭력범죄특수강간( ) 91 165 45 23 324

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( ) 60 132 38 18 248

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( ) 11 21 3 0 35

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( ) 7 54 12 2 75

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( ) 0 0 2 0 2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(13 ) 0 154 307 165 626

성폭력범죄특례법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(13 ) 0 0 0 15 15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( ) 0 1 1 0 2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( ) 0 40 110 52 202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( ) 0 2 0 0 2

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( ) 0 59 105 51 215

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( ) 0 0 1 0 1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( ) 0 0 0 8 8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( ) 0 0 0 6 6

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( ) 0 27 109 64 200

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( ) 0 9 14 8 31

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( ) 0 137 246 88 471

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( ) 0 0 2 0 2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( ) 0 21 55 34 110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( ) 0 26 67 32 125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( ) 0 0 7 6 13

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( ) 0 4 13 8 25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( ) 0 56 228 123 407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( ) 0 45 112 52 209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( ) 0 7 30 32 69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( ) 0 17 62 49 128

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( ) 0 0 5 1 6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· ( ) 0 419 866 546 1,831

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· ( ) 0 0 0 7 7

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· ( ) 0 0 0 1 1

준강간 7 56 49 38 150

준강간치상 2 10 10 7 29

준강제추행 32 104 92 80 308

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

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

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준강제추행치상 1 3 4 3 11

청소년성보호법 1 0 0 0 1

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( ) 0 0 4 0 4

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( ) 92 88 5 0 185

특가법강도강간( ) 0 0 0 1 1

전체 1,116 3,929 4,260 2,496 11,801

강

도

범

죄

강도 66 159 136 67 428

강도살인 10 33 20 0 63

강도상해 238 570 548 250 1,606

강도치사 1 4 9 3 17

강도치상 15 54 45 19 133

준강도 43 92 94 26 255

준특수강도 8 14 9 5 36

특가법강도( ) 4 12 10 8 34

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( ) 2 9 15 8 34

특강법특수강도( ) 0 1 0 0 1

특수강도 177 475 468 299 1,419

전체 564 1,423 1,354 685 4,026

횡

령

·

배

임

범

죄

배임 111 513 464 207 1,295

업무상배임 71 439 484 221 1,215

업무상횡령 602 2,484 2,356 1,032 6,474

특경가법배임( ) 27 190 254 141 612

특경가법횡령( ) 33 334 492 261 1,120

횡령 533 2,293 2,177 864 5,867

전체 1,377 6,253 6,227 2,726 16,583

위

증

범

모해위증 3 14 18 8 43

위증 296 1,260 1,098 516 3,170



(2) 양 상 죄2

범죄 세부죄명
년2009

하반기
년2010 년2011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죄
위증교사 58 231 201 71 561

전체 357 1,505 1,317 595 3,774

무

고

범

죄

무고 349 1,687 1,729 698 4,463

무고교사 0 0 0 1 1

특가법무고( ) 1 8 7 4 20

전체 350 1,695 1,736 703 4,484

총계 4,170 16,616 16,592 7,987 45,365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약

취

·

유

인

범

죄

간음약취 0 1 1

미성년자약취 0 11 11

미성년자유인 2 6 8

영리약취 0 1 1

영리유인 0 1 1

특가법약취유인( . ) 2 5 7

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( . ) 6 27 33

전체 10 52 62

사

기

범

죄

사기 6,284 13,030 19,314

상습사기 36 65 101

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1 1

준사기 4 15 19

컴퓨터등사용사기 74 141 215

특경가법사기( ) 123 353 476

전체 6,521 13,605 20,126

문화재보호법위반 4 11 15

산림보호법위반 6 18 24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절

도

범

죄

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8 85 113

상습절도 9 6 15

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3 256 399

야간방실침입절도 17 24 41

야간선박침입절도 0 1 1

야간주거침입절도 128 194 322

절도 1,742 2,893 4,635

특가법산림( ) 10 10 20

특가법상습절도( ) 0 2 2

특가법절도( ) 689 1,042 1,731

특수절도 861 1,640 2,501

전체 3,637 6,182 9,819

공

문

서

범

죄

공기호부정사용 0 2 2

공문서변조 16 33 49

공문서부정행사 56 154 210

공문서위조 63 129 192

공문서위조교사 0 1 1
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0 293 393

공전자기록등위작 3 2 5
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2 68 90

면허증불실기재 0 4 4

변조공문서행사 2 1 3

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2 2

불실기재여권행사 0 1 1

위조공문서행사 5 16 21

허위공문서작성 18 17 35

허위공문서행사 0 1 1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전체 285 724 1,009

사

문

서

범

죄

변조사문서행사 1 2 3

사문서변조 12 38 50

사문서부정행사 3 2 5

사문서위조 351 703 1,054

사문서위조행사 1 0 1

사전자기록등변작 0 2 2

사전자기록등위변작 0 2 2

사전자기록등위작 12 4 16

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

위조사문서행사 15 22 37

위조사서명행사 0 2 2

자격모용사문서작성 8 19 27

허위진단서작성 4 2 6

전체 408 798 1,206

공

무

집

행

방

해

범

죄

공무집행방해 1,530 2,255 3,785

공용건조물파괴 2 0 2

공용물건무효 1 0 1

공용물건손상 201 315 516

공용물건은닉 1 0 1

공용서류무효 2 5 7

공용서류손상 16 20 36

공용서류은닉 3 0 3

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1 1

위계공무집행방해 36 92 128

특수공무방해치상 0 1 1

특수공무집행방해 88 131 219



범죄 세부죄명
년2011

하반기

년2012

상반기
전체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3 81 134

특수공용물건손상 5 6 11

전체 1,938 2,907 4,845

식

품

·

보

건

범

죄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5 32 47

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3 9

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71 243 414
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( ) 80 130 210
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( ) 0 1 1

식품위생법위반 277 613 890

약사법위반 77 154 231

의료법위반 171 283 454

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0 2

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 32 42

화장품법위반 8 9 17

전체 817 1,500 2,317

마

약

범

죄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( ) 162 206 368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( ) 23 10 33
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( ) 940 1,285 2,225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( ) 132 170 302

특가법마약( ) 0 1 1

특가법향정( ) 0 7 7

전체 1,257 1,679 2,936

총계 14,873 27,447 42,320



II. 조 방화 공갈범죄에 대한 양 자료조사 결과 분, ,

○ 양 원 운 지원단 양 상 죄3 ,

공갈 죄에 하여 결 사 사건 탕 양,

료 사 실시하고 탕 공갈 죄 처리, , ․

량 포 양 등에 한 통계 실시, ,

○ 사 에 고 공갈 죄2006. 1. 1. 2011. 12. 31. , ,～

단 동 경합 사건 심 건(1 ) 3,785

○ 양 연 시 용할 는 폭 료 공

 공갈 죄 죄 죄 별 량 양, , , ,

에 향 미 는 양 양 별 가 등 하는,

참고할 는 통계 료

○ 별책 양 상 죄 공갈 죄3 ( , , )｢ Ⅲ ⌟

재 같



III. 원장 국회 황 보고

○ 사 원 실에 개2012. 7. 27. 10:00 309

시 사 원 체 에 양 원 원( )

직 양 원 보고하고 사 원 원들 질 에‘ ’

답함

○ 양 원 립

○ 양 원

○ 양 원 주 동3

○ 향후 주 진 업



IV. 소 원회 및 문 원 회의 업무 지원

○ 운 지원단 원 원 체 료 비,

등 지원업 행하

○ 원 개

○ 원 체 개

회 명 일 시 안 건

소 원회

회의
차22 2012. 8. 13. 11:30 선거범죄 양 기 안 심의○

회 명 일 시 안 건

문 원

체회의
차57 2012. 7. 30. 16:00

선거범죄 양 기 안에 대한 공청○

회 결과 및 계기 의견조회 회

신 검토



V. 양 안에 한 차 공청회 결과 보고7

○ 시 월: 2012. 7. 16.( ) 16:00~18:00

○ 울 원 합청사 실: 4 415

○ 주 거 죄 양 안:

○ 참 여: 100

 양 원 원

 양 원 여상훈 연주 하태훈: , , , , , 근 상 원( )

 원 근 원 함 천: ( ), , , ,

 시민 변 사 학 학원생 등, , ,

○ 사 근 상 원:

○ 근 원:

○ 지

 천 앙 보 원( )

 용 앙 거 리 원 거실( )

 동 경 학 학 학원( )

 근 변 사( )



VI. 양 보 게재 보고

○ 양 원 는 원 직 항 양 원 규81 6 4 6

항 규 에 라 원 가 결한 개월 내에1 1

보에 양 게재하는 공개하도 어

○ 에 양 원 차 에 결 지식재산39 · , ,『

폭 통 죄 양 보 게재 통하여 공개하 보고, 』

○ 양 원 차 지식재산 폭2012. 6. 18. 42 : · , ,

통 죄 양 결,

○ 양 보 게재용 편집2012. 6. 19. ~ 25. :

○ 행 안 에 보 게재 뢰 공 시행2012. 6. 25. :

○ 지식재산 폭 통 죄 양2012. 6. 28. : · , , ,

보 게재(http://gwanbo.korea.go.kr)

○ 한 보 게재2012. 7. 27. :

○ 보 게재용 양 별첨 료 같1



VII. 거범죄 양 안에 한 계 의견조회 결과 보고

거 죄 양 안에 하여 양 원 규 에 라: 11

원 등 계 과 단체들 상 실시한 견 결,

과는 아래 같 (2012. 8. 6. )

가. 상 안

 원단 검 내용 양 원 차42 (2012. 6. 18.)

에 결한 거 죄 양 안

. 간 : 2012. 6. 20. ~ 7. 20.

다. 신

 개 상 개 신28 8

 사 원 원 한변 사 앙 거( ), , , ,

리 원 시민과함께하는변 사들 한 사 책연 원 한 사, , ,

라. 신 료

 별첨 거 죄 양 안에 한 견 신 료 같2 ｢ ｣

가. 사 원( )

○ 양 에 한 견

 행 지 한 과 하여 특별양·

양 함

▸ 상 극 에 동 한 경우는 특별양‘ ’

행 규 고 고 극 가담 양 행 라고 규, ‘ ’



하고 는 특별양 양 누는 한,

보 지 않

▸ 우연한 에 계 등에 한 행 라는 감경 시‘ ’

하고 는 우연한 라는 것 심 개, ‘ ’

우연한 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 지 심 러움‘ ’ .

러한 양 가 에 거 재 에 여당에는 리하게,

야당에는 리하게 용 우 가

 아 특별양 행 감경 보는 것 당‘ ’

▸ 아 라 하 라도 등 통한 거 죄 지 는

거 죄에 아 경우 감경해야 할 사 에 한 합리

에 한 필

 허 사실공 후보 비 에 감경 상‘․

는 낮 경우 가 상 다 거’ ‘

매우 경우 한 필’

▸ 상 라도 그 에 해 다 에게 질 경우도

에 한 한 없고 가 경우에도 다, ,

는 지도 상 라 보여 에 해당하는지 여

는 결 사 에 라 여당과 야당에 하

여 편 도

. 원

○ 에 한 견

 공직 거 죄 등 거 죄 건에 해당하는

죄 매 해 도 행 지 한 허“ ”, “ ”, “ㆍ

사실공 후보 비 거운동 간 거운동 등”, “ ”ㆍ ㆍ

크게 누고 다시 죄 내지 죄, 3 5

하여 본 역 감경 역 가 역 양 시한 것 타당, ,

해 보



 거 죄는 그 죄 태양 복 다양하고 규 개 빈･

하여 건 가 지 않 것 상하 시,

거 죄 양 안 생빈도가 죄 주 상 하여

공직 거 에 규 체계 에 타 도

등 용하여 한 시도한 것 단

▸ 다만 매 해 도 경우 아래 같 에<1. >

것 보 므 충 한 검 가 필

○ 량 에 한 견

 본 량 식

▸ 특별양 양 별하는 드시 할

없고 단지 개 평가 없는 양 질 크 가,

재할 에 없는 사 등 고 할 체 사안에 양

보하 해 는 간별 량 첩하도

하는 것 필 라 같 취지에 감경 본 가 역. , ,

사 에 량 첩 간 것 함



 시 양 안 거 죄 양 실 과 당 여

에 한 민 심 등 고 하여 다 양 에 시 지

않았 시하고 같 양 안.

본 취지에 공감함

▸ 다만 량 간 경우 지 는 징역 만

택 도 규 하 는 그 하여 실 사안에 체,

타당한 양 보하는 당한 어 움 생 우

가 없는지에 한 신 한 검 가 필 하다고 생각

 시 양 안 거 사 에 한 엄단 필 등에 근

거하여 통계 상 타 는 양 실 상 량 폭 상

향 한 것 보 는 그러한 식 특별 가,

것 아니라고 단

▸ 다만 거 죄 양 실 에 한 비 량

낮다는 에 는 것 아니라 사안별 지 못

한 양 실 에 한 만에 는 것 아닌지에 한 검 가 필

함 엄 한 양 립에 본 동 하 다만 그. ,

하여 양 훼 는 역 생 는 것 아닌

지에 한 심한 검 가 필 함

▸ 한편 허 사실공 후보 비 경우 아래 같<3. >･

량 차별 가 필



○ 양 에 한 견

 거 죄 특 감안한 양 차별 내지 평가가

검 필 도 어 보

▸ 거 직 내 지 핵심 참 에 었는지 아니 단( ,

실행행 지 아니 우연 거운동에 여하게 었는지 에, )

역 할 필 가 어 보

▸ 재 과 에 거 죄는 피고 내 극 진 없 는( )

실체 규 해하므 에 진지한 신,

행과 사안 해결에 필 한 진 하는 피고 에 하여는

진지한 특별양 행 평가하는 안도 검‘ ’

할 다고 생각

 특별양 공 는 한 다과“ ”

하여 개개 에게 공 액 지 액 지‘ ’ ‘ ’

할 필 가 다고 생각

 공 행 한 간 없 원 지하게 가

행 는 후보 지지 하는 여하거 매 행 에

결 가능 아 허용할 경우 거 체가 후보,



책 등 평가 는 가 보다는 후보 겨,

루는 과 타락할 험 어 지하고 그동안 우리,

사 에 행 고 등 공행 과

근 청산하여 새 운 거 하 한 것, (

원 고 도 결 고2007. 7. 12. 2007 579 , 2009. 4. 23. 2009

도 결834 )

▸ 행 한 규 그 간과 하게113 113

행 에 해당하는 경우 거 죄가 립하고 별도,

거운동 목 는 거 지 필 한 것 아니지만

원 고 도 결 우리 라 거( 2007. 11. 16. 2007 7205 ),

도 거 실상 공 에 한 행, 113

하여 실 거 공 에 미 는 향 행 시‘ ’

과 거 과 근 여 공 다과 여‘ ’ ‘ , ’

에 라 큰 차 가 것 할 없 것 므 ,

같 사 공 상 행 지 한 행 에 한 죄질·

양 단시 고 어야 할 것 보

▸ 러한 에 행 지 한 에 한 특별양·

가 거 에 한 경우 공‘ ’, ‘

다액 경우 규 한 것 타당하다고 생각 다만’ . ,

감경 공 극 경미한 경우만‘ ’

감경 규 하고 행 시 거 과 시간 차 가,

큰 경우에 하여는 별도 규 없는 행 거, ‘

간격 매우 커 사실상 특 거 내지 거운동

목 과 한 경우 감경 하 고 해 볼’

것 생각

 행 지 한<2. · >

▸ 특별양 후보 후보 우 직계 비 거' , , ,

계 행 가 하 는 그것 가 하는 것' ,



한지 같 거 계 여 지 않.

행 가 가능한지가 고 가 에 피지 에 한, ‘

사 별도 규 하고 는 피지 사람들과 계’ ,

는 어 지 사항 가 할 경우 행 는 웬만,

하 가 가 게 는 상 생함 가 없는 경(

우 상 하 매우 어 워 보 )

▸ 거 에 한 경우 가 양 보고 는‘ ’ ,

가 보아야 하는지에 하여 그 재검 할 여지가

어 보 고 가 보 라도 양 하, ‘ ’

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 허 사실 공 후보 비 과( ․

같 상 해 에 시간 여 가 없는 경우에 특별

양 평가 다는 과 비 필 )

 허 사실공 후보 비 경우에는 다 죄 과<3. >･

달리 극 가담만 감경 에 포함 어 고 사실상 압‘ ’ ‘

등에 한 극 행가담 특별감경 에 포함 어 지 않’

죄 경우에도 용 가능 다고 보 는

상 다 죄 과 달리 규 할 가 없다고 단,

 특 는 다 상 상 하거 상당한 간에 걸쳐“

복 행한 경우”

▸ 양 가 용 는 경우는 체 경합 에 해당 는 경

우가 보통 것 같 특별가 개별 행 마다

용하여 가 량 처리한 다 다시 다 죄처리

용하여 량 가 한다 동 한 양 평가 가

우 는 없는지 다는 견 시

○ 다 죄 처리 에 한 견

 공직 거 항에 하 에도 하고18 3 38 1

항 에 규 죄 다 죄 경합 에 하여는3 (*)



리 고하도 규 하고 라 거 죄 양 다.

죄처리 에 같 특별규 취지가 도 내용 보

할 필 가 다고 단

거 죄 거비용* , 45 ( ) 49 (

행 에 한 에 규 죄 는 특 죄가 처 등) (

에 한 에 하여 가 처 는 경우 포함한다2 ) 129

뢰 사 뢰 내지 알 뢰 특 죄 가 처 등에 한( , ) 132 ( )·

알 재 에 규 죄 등 말함3 ( )

다.

○ 량 에 한 견

 든 죄 에 어 가 간 상한 고 상한( )

상한에 미 지 못함

▸ 가 량 상한 지 가 하는 경우에도 상1/2

한에는 미 지 못함

▸ 거 죄는 동 한 항 용 는 죄 사 에도 죄질 규 결, ,

과에 큰 차 보 는 경우가 많 므 양 상 도

상한 고 가능 열어 는 것 람직

 특별가 가 특별감경 보다 개 상 많 경우 가 량2 ,

상한만 가 하고 는 하한 그 지 는1/2 ,

상 가 실 보 하 어 움

▸ 가 실 해 는 가 량 하한도 가 필1/2

○ 양 에 한 견

 공 는 한 극 경미한 다액 경우 상‘ ( ) ’, ‘

상당 다 거 매우 낮 경우( ) ( ) ’,



허 사실 는 비 내용 후보 평가에 한 거 민 매우‘

한 단 사항에 계 는 경우 거 에 한 경우 등 핵심’, ‘ ’

양 에 한 체 필

▸ 행 검찰 거사 처리 거사 액 개, (10

간 색 사 량 는 게시 개), (7

간 거 도 행 개월 행), (1 , 6

거운동 간 거 내 등 각 죄 별 특징/ , 5 )

양 하고 가 감경 도 특 어․

 매 해 도 는 행 등과 같 거사 에 어

액과 허 사실공 후보 비 에 어․ 결 양

에 해당 다는 고 할 어느 도는 가능하도,

체 할 필

▸ 극 경미한 액 등 액 에 어 가지 연동한

마 한다거 에 어 거 비 비 마,

하는 등 안 고 할 것

▸ 거 에 한 경우도 에 라 다 해 여지가‘ ’

다 하여 미 퇴색

 행 상당 차지하는 식 통 편 등,

향 편 공 사 에 해 가 등 공사 에,․

비해 감경 보거 극 경미한 다액 경우 단, ‘ ( ) ’

달리할 것 지도 검 필

○ 집행 에 한 견

 거 죄는 다 죄 달리 에 해 도 당 거

피 거 탈 등 과가 생하고 사 에 한 죄,․

공공 강하여 양 건과 개 상만51

고 여 결 하는 것

▸ 거 죄에 한 고 는 재 신뢰 해할 우



 라 집행 참 사 평가원 뿐 아니라 고 사, ‘ ’

도 마 함 상당

라. 한변 사

○ 거 죄 양 에 한 견

 과 사 택 필

▸ 다 죄에 한 양 경우 달리 고비

압도 낮 거 죄에 어 는 지 지 양 과 달

리 징역 과 택할 도 함께 규 하는 것 가

피한 징역 과 택할 도 양,

하 택 에 하여는 아 런 도 시하고

지 아니한

▸ 지 지 거사 에 한 양 실 가 에 한 한

없었고 다 죄에 비하여 고한 비 매우,

낮아 래 양 탕 해 는 과

사 택 립하 단 어 다는

는 것 사실 새 립하는 양 래 양 료

하는 경험 고 한편 앞 양,

시하는 규 동시에 갖고 므 같

규 에 양 립 청

 당 본 간에 는 것 타당

▸ 양 간 과 하여 재 양 안에 매

해 도죄 경우에는 감경 간에 해당하 라도 당 에 해당

하는 고가 가능하도 하고 양 립함,

에 어 본 에 해당하 라도 당 상 한

고 는 결과 래하도 양 간 하는 것 양

체계 뜨리는 결과 래함

▸ 거 죄에 어 가 한 가 당 여 고 그 다



과 택 라고 한다 거 죄,

본양 간에 당 하도 하고 가 역에는

과 택 간 감경 간에는 당 에,

지 않는 양 간 포하도 간 하는 것 타당

 양 감경 본 가 역에 고 할 필, ,

▸ 징역 뿐 경우는 당 에 한 매 상(1 10

하 징역 공 원 지 용한 거운동 하 징), (5

역 에 한 고 지 징역 는) ,

택 어 에도 양 에 는 시하고

만 거 징역 만 는 경우가 많아 도가 몰각

▸ 컨 매 해 도 에 감경 가능하“ ”

고 본 과 가 에 가하여 시하고 고

본 에 택해야 감경 에 감경할 에

도 본 에 징역 택하 감경하는 경우 꿀

는 생

▸ 본 과 가 에도 어 택할 는 여지 는

것 취지에 합하고 양 가 지 않 상태에

건 양 하는 것보다 체 사 에 라

한 양 고 도 하는 것 람직

○ 양 에 한 견

 매 해 도 양 에 한 견

▸ 공 는 한 다과에 특별감경‘ ’

특별가 균 필



▸ 특별감경 거운동에 한 실비보상 는 차원에“

경미한 등 공 는 한 경우 에 실비보상” “ ”

차원 라는 한 삭 함 타당“ ”



▸ 동 과 없 감경 가하거 동 과“ ” “ ”

가 고 할 필



▸ 거 리 원 경고 등 고도 행에 아간 경우 는“ ”

특별가 고 함 타당

▸ 특별가 공 는 한 다액 경우“ ”

에 한 양 에 거에 직 향 미쳤거“

미 사 공 경우 는 삭 함 타당”

 행 지 한 양 에 한 견·

▸ 공 는 한 다과에 특별감경‘ ’

특별가 균 필



▸ 동 과 없 감경 가하거 동 과“ ” “ ”

가 고 할 필

▸ 거 리 원 경고 등 고도 행에 아간 경우 는“ ”

특별가 고 함 타당

 허 사실공 후보 비 양 에 한 견·

▸ 동 과 없 감경 가하거 동 과“ ” “ ”

가 고 할 필

▸ 거 리 원 경고 등 고도 행에 아간 경우 는“ ”

특별가 고 함 타당

▸ 특별양 행 매우 량한 경우 는 상 고 다“ ”

양 첩 여지가 어 함 타당



 거운동 간 거운동 양 에 한 견·

▸ 거 리 원 경고 등 고도 행에 아간 경우 는“ ”

가 가 아닌 특별가 고 함 타당

○ 집행 에 한 견

▸ 거 리 원 경고 등 고도 행에 아간 경우 는“ ”

주 참 사 고 하는 것 타당

▸ 거 등에 한 공죄 공직 거 항( 230 1 ),



단체 등에 한 공죄 같 항 거 민에 한( 2 ),

공죄 같 항 참 사 고 하 다 죄( 3 ) ,

에 비하여 상 게 상 하 징역(1 10

만 규 규 어 는 당 에 한 매 해 도죄 공) “ (

직 거 고 하지 않는 것 당233 )”

▸ 다액 고 한다 경미함 만“ ”

고 하는 것 충 하고 여 에 극 경미한, “ ”

경우 실비보상 는 차원 라는 가 는 삭 함

타당

마. 앙 거 리 원

○ 량 에 한 견

 매 해 도‘1. ’

▸ 당내경 매 본 량 간 월 만 원1 ‘ - 8 , 50

만 원에 월 만 원 만 원 상향- 300 ’ ‘ - 10 , 100 - 500 ’

필

 거운동 간 거운동‘4. · ’

▸ 거운동 본 량 간 만 원 만2 ‘70 - 200

원에 월 만 원 만 원 상향 필’ ‘ - 6 , 70 - 200 ’

▸ 사 직 사 운 신·



○ 양 에 한 견

 허 사실공 후보 비‘3. · ’

▸ 양 행 가 후보 후보 우 직계‘ ,

비 거 계 행 후보 등 행 다 사람· , ’

행 보다 욱 엄 처 할 필 가 므 특별양

가 함 타당

▸ 특별양 감경 에 진실에 근거하여 후보 비 한 경‘

우 가함 타당’

. 시민과함께하는변 사들

○ 에 한 견

 매 해 도 당내경 매 행 는‘1. ’ 1

매 행 강 함 타당

▸ 민주주 가 하 하여는 당 는 당 내 민주주

는 것 큰 틀에 볼 당내경 역시 공,

직 거 라 할 것 므 당내경 향 아, ,

리 강 해도 지 지 않

▸ 한 당내경 민주주 에 얼마 한지는 민,

경험 충 식하고

▸ 같 들 고 할 당내경 매 매,

차별 하 보다는 당내경 매 양 매



양 강 할 필 가

 허 사실공 후보 비 후보 비 량‘3. ’ 1․

함

▸ 민주주 에 거는 상 후보 책경쟁 후보,

질 검 등 필 는 그 경계 상에 는 것,

후보 비

▸ 체 타당 등 고 하지 않고 양 당 강 한다

거과 에 핵심 본 언, ,

지 게 시 그 결과 민 운 사가 곡

우 가

 허 사실공 후보 비 량 강 필‘3. ’ 2, 3․

▸ 당 목 허 사실공 목 허 사실공 행 는 당‘ , ’ ‘ ’

는 라는 목 식과 공 하는 사실 허 고 하‘ ’ ‘ ’

양 욱 강 할 필 가

▸ 신 당 하여 허 사실 공 하거 상 시

키 하여 허 사실 공 하는 행 하여 거가 탁하게

고 민 심 곡 는 결과가 래 는 경우는 없,

어

▸ 민 진 하고 운 사가 어야 할 거에 당한

목 식 가지고 민 사 곡하는 같 행 는 당

연 엄 필

 거운동 간 거운동‘4. · ’

▸ 양 었는 거결과에 미 는,

향 민 운 사 곡할 가능 등 루 고 하,

안 본 하 가 가, ,

재하여 엄 필 는 경우에는 징역 고할

도 한 것 단 람직한 향 보.



사. 한 사 책연 원

○ 에 한 견

 매 해 도 당내경 매 에 한‘1. ’ 1

재고 필

▸ 당내경 민주 당 보는 민 주 실

거 도 근간 는 것 양 안에 하 당내,

경 에 하여 거에 직 향 미 는 것 아니어 거“

사 곡시키는 도가 약하다 는 매 당” ,

후보 천 매 보다 약한 포 하1

고

▸ 당내경 도 본 거 못지않게 하므 에 한 재고가

필

○ 양 에 한 견

 행 지 한 특별감경 행‘2. · ’

공 항 행 양‘ 112 2 · ’

에 업 담당 주 다 업 담당 들 사 에‘

행 계 어 공 행 식 주 하게 다 행에

게 행 는 양 포 함 타당'

▸ 행 라는 가 하 용 해 다 재 거에

어 는 태 청산 원할 것

▸ 복 다 한 동 가피 과 당 동,

보 한다는 에 근할 도 겠지만 양,

충하는 에 당해 양 특별 감경양 평

가하 보다는 양 포 는 것 타당

 허 사실공 후보 비 특별감경 행‘3. · ’

당 목 당내경 허 사실공 는 감경 포 함 타당‘ ’

▸ 당내경 한 민주 실 에 어 가 한 담당



하고 므 당내경 에 특별감경 규 하는

것 가 감경 포 하는 것 타당.

 허 사실공 후보 비 가 행 타‘3. ’ /․

후보 후보 우 직계비 거 계 행‘ , , ’

특별가 함 타당

▸ 양 원 차 료집에 는 후보 허 사실공42 ·

후보 비 에 그 신뢰가 낮 에 거에

미 는 향 아 가 단하는 것 어“ ”

거에 어 민 량 고 하는

사람에게는 보다 청 과 도 어야 한다고

▸ 후보 책 감 고양하 해 도 후보 행에 하여

특별가 양 평가하는 것 타당

○ 타 견

 사 거 등재허 재 신고허 사,․ ․

감죄는 거 죄 므 별도,

양 함 타당

아. 한 사

○ 거 죄 양 안에 하여 별다 견 없



VIII. 거범죄 양 공개 의결 후 차( )

○ 양 원 에 결 양 사재 차에 직 향

미 게 므 공개할 필 가

○ 양 공개는 양 용 양 개,

에 여할 것

○ 양 보에 게재함 생함

○ 양 원 규

○ 양 원 운 규

양 공개6 ( )▸

양 원 가① 결한 개월 내1 에 보에

게재하는 공개한다.

원 는 항에 한 공개 함께 원1②

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것 할 다.

양 생시20 ( )▸

양 양 원 규 항 규 에 라 보6 1

에 게재 후 공 가 죄에 하여 용한다.

다만 원 는 보게재 후 지 하여 양,

용시 달리 할 다.



○ 보 게재 보 보( )

 보게재 지 한민 보: (http://gwanbo.korea.go.kr)

○ 지 게재

 양 원 지 에 게재(http://sc.scourt.go.kr)

○ 양 책 간

○ 양 결 양 원 차: 2012. 8. 20. 43

○ 보 게재 뢰 하 행 안 담당: 2012. 8. ( )

○ 양 원 지 게재 원행 처 산 보: 2012. 9. (

리 )



IX. 양 원 문 원 개임 및 장 여식 개최,

○ 원 사2012. 7. 18.

○ 건리 검찰청 공 원2012. 8. 10. ( )

○ 시 월: 2012. 8. 13.( ) 11:00

○ 원 본 견실: 11

○ 참 원 비 실 상 원: , ,

○ 상 건리 검찰청 공:

신 양 원 한 약 별지 신 양 원 프 필 재 같< >※

가. 개

○ 심재철 원 사2012. 7. 26.

○ 진 원 만료2012. 7. 17.

○ 원 만료2012. 7. 24.

○ 안 질 원 만료2012. 8. 7. ,

○ 강우 원 만료2012. 8. 19. , ,

○ 원 는 업 원 한 행 해 아래 규 과 같

원



련 규◈ ◈

. 고 사항

○ 연 업 연 보 쇄신

 연 과 양 한 업 행3

○ 원 원

 원 립 과 독립 지강․

 원 연 고

 다양한 공 야 직역 안

 천 는 원 견

다. 내역

(1) 연

○ 진 고 변 사 연(2012. 7. 18. )

○ 경 학원 죄심리학과 연(2012. 7. 25. )

○ 강우 한 해양 학 연(2012. 8. 20. )

○ 학 학 학원 연(2012. 8. 20. )

○ 태평양 변 사 연(2012. 8. 20. )

양 원회규 원8 ( )

원회 업 를 효 로 지원하고 인 사 연 업 를 수·①

행하 하여 인 내 상근 원 둔다15 .

원 양 에 한 인 식견 갖춘 법 검사 변 사 수, , ,②

또는 타 가 에 원장 하되 법 인 수, 1

원 로 지명한다.



(2) 신규

○ 주용 검찰청 연 원 (2012. 8. 20. )

검사 심재철 원 후 고 함※

신 원 한 약 별지 신 원 프 필 재 같< >※

라. 원

○ 시 월: 2012. 8. 20.( ) 16:00

○ 원 실: 1601

○ 여 양 원 원:

○ 상 주용 검찰청 연:

분 팀장 법 검사 변 사 수 수 수

수

원
회근

팀 회근 함 천 주용

팀1 함 천 진 강우 수 진

팀2 주용 표 범 주원



X. 년도 양 원회 차 자문 원 회의 개최2012 2

○ 월 원 실에 양 원2012. 7. 23.( ) 10:30 12:00 404～

차 원 개2

○ 원 상 원 운 지원단, ,

○ 체 원 참13 8

심 연 학 학원( ), 양 아 울 학 학(

원 ), 근 한양 학 학원( ), 태 한겨 신(

편집 ), 보균 앙 보( ), 용 가브랜드 원 원(

), 신 원 울 시민 계실( YMCA ), 차경애 한 연합( YWCA

)

○ 거 죄 양 안

○ 양 안에 한 차 공청 개 결과 보고7

○ 견 청취



가. 주 쟁 에 한 견

(1) 매 해 도 당내경 매‘ ’









(2) 매 해 도 후보 에 한 매‘ ’









(3) 후보 비‘ ’







. 타 견

○ 아 감경 함 태 원‘ ’ ( )

○ 허 사실공 경우 당 목 허 사실공 목 허 사‘ ’ ‘ ’ ‘

실공 보다 가볍게 처 하도 하는 것 용 원’ ( )

○ 트 등 에 한 허 사실공 후보 비, SNS TV,․

라 등 매 미 어에 한 행 동 하게 강한 것

취 하여 가 처 하는 것 사 란 러 므 재고해야

함 양 아 태 원( , )

들어 양 안에 하 트 어가 많 사람( ,

주 하게 리트 한 경우에도 가 처 게 는 게,

용 들 운 사 시킬 우SNS )

○ 원 는 원 연 개 개 시 는 원2~3 (

결 )

○ 경 공갈 죄 양 안에 한 견2012. 11. 12. : , ,～

청취 하여 도 양 원 차 원 개‘2012 3 ’



XI. 연간보고 발간 배포2011 ․

○ 원 직 규 에 라 양 원 는 매 연간보고81 10

간하고 에 보고하여야 함,

○ 연간보고 간 통하여 양 원 동 과 향후 계

리하고 보에 용하여 양 원 에 한 민 신뢰 보

○ 양 원 차 에 도 연간보고2012. 3. 5. 40 ‘2011

간계 안 건 안 결’( 2012-10 )

○ 도 연간보고 간 계 안 결2012. 3. 5. : 2011

○ 하 안 업2012. 6. :

○ 견본2012. 7. :

○ 하 연간보고 료2012. 8. :

○ 보고 료2012. 9. :

○ 간 : 1,650

○ 책 규격 량

 도 쇄16 (1 , 46 )

 쪽533

○ 경 원 각 실 하여 연간보고 편2012. 9.



○ 원

 양 책 한 포 리

 산낭비 지 용 극

○

 보가 경 고 하여 용도가 에 우

 필 용 과 연 하여

 사 에 여하거 료가 는 에

○ 처

 원 헌 재 검찰청 행 지 단체 학 등, , , , , ,



XII. 양 책자 발간2012

○ 양 원 는 원 직 항 양 원 규81 6 4 6

항 규 에 라 양 공개하도 어2

○ 에 신 양 지식재산 폭 통3 ( · , , ,

죄 과 죄 양 보에 게재하는 에 양)

책 간 통해 공개하 보고

○ 양 책 간 계 안 결재3 ( ) : 2012. 6. 27.

○ 안 견본 : 2012. 7. 11.

○ 업 쇄 뢰 : 2012. 7. 19.

○ 보고 : 2012. 7. 26.

○ 간 : 7,500

○ 책 규격 량

 도 쇄16 (1 , 46 )

 쪽436

○ 각 원실 하여 양 책 편 료



○ 원

 양 책 한 포 리

 산낭비 지 용 극

○

 보가 경 고 하여 용도가 우

 필 용 과 연

 사 에 여하거 료가 는 에

○ 처

 원 헌 재 검찰청 행 지 단체 학 등, , , , , ,



XIII. 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
○ 양 원 에 결 양 사재 차에 직 향

미 게 므 공개할 필 가

○ 지(http://sc.scourt.go.kr 상 양 공개는 양)

민 보 양 개 에 여할 것

○ 에 신 양 지식재산 폭 통3 ( · , , ,

죄 과 죄 양 보에 게재하고 양 책)

간하는 에 양 원 지 게재 료

○ 양 원 지 게재 뢰 원행 처 산 보: 2012. 6. 20.(

리 )

○ 양 원 지 게재 료 : 2012. 7. 20.



XIV. 각종 의견 및 처리

○ 양 원 동 양 에 한 책 건 안 등 듣고 하,

는 민 참여 공간 양 원 에 란다‘ ’(http://sc.scourt.go.kr 에)

견 보고

○ 견

○ 처리결과

 견에 하여는1

양 원 는 원 체 에 보고하여 향후 양 원

원 체 에 도 하겠다는 내용

신

 견에 하여는2

양 원 는 사재 에 합리 양 도 하는 참

고할 는 양 사 에 변경하는 업·

행하는 처우 에 하여는 아 런 없

알 드린다는 내용 신

○ 질 내용



○ 질 에 한 처리 결과1

 청하신 료는 미 양 원 지(http://sc.scourt.go.kr)에 게

시 어 니 양 원 지 참고하여 주시 라 ,



같 양 원 지에 게시하여 에 미 공개한 료

에 하여는 민원 개 에게 복하여 료 하여 드리지 아

니하고 는 양지하여 달라는 내용 신

○ 질 에 한 처리 결과2

 양 원 는 사재 에 합리 양 도 하는 참

고할 는 양 사 에 변경하는 업·

행하는 신 여 죄 립여 등 체 개별, ·

사건 처리에 하여는 아 런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 양

해하여 달라는 내용 신

○ 질 에 한 처리 결과3

 질 내용에 하여는1), 4)

죄 상 가 감경하여 처단 해지 그 처단·

에 고 하는 참 가 는 것 양

알 드립니다 상 가 감경사 특별 양 는 동. , · ( )

한 개 아니라는 내용 신

 질 내용에 하여는2), 3), 5)

양 원 는 사재 에 합리 양 도 하는 참

고할 는 양 사 에 변경하는 업·

행하는 양 해 에 한 사항 체 개별 사·

건 담당하는 재 한에 하여 양 원 에

답변드릴 없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 신

 질 내용에 하여는6)

결 양 후 공2011. 3. 21. 2 2011. 7. 1.

사건에 하여 용 다는 내용 신

○ 보공개 청



○ 신 결과

 공개청 에 하여는1

마약 죄 양 보· (2011. 4. 15. / 2012. 6.

에 게재 었고 한 마약 죄 양 말 쇄28. ) , 2011. 5.

하여 도 립 앙도 계 도 포함 등에, ( )

포 었고 죄 양 경 도, · 2012. 8.

계 도 포함 등에 포 므 그곳에( ) 열람

복사가 가능하고 양 원 지, (http://sc.scourt.go.kr) 양

참 하여 달라는 내용 신

 공개청 에 하여는2

원 직 항 양 원 규 공공81 6 4 , 6 ,

보공개에 한 시행 항 에 근거 보14 1 5 ,

재 안내하는 공개하



이 건 리 (李 建 莅)

월 생1963 6 11

함평

검찰청 공

주고등학 울 학,

○ 1984. 사 시험 합격26

○ 1985. - 1987. 사 연 원 료16

○ 1990. - 울지 검찰청 지청 검사

○ 1992. - 주지 검찰청 목포지청 검사

○ 1994. - 1996.07. 울지 검찰청 지청 검사

○ 1996.08. - 1998.08. 산지 검찰청 검사

○ 1998.08. - 2000.02. 검찰청 연

○ 2000.03. - 2001.06. 창원지 검찰청 양지청

○ 2001.06. - 2002.08. 울지 검찰청 검사

○ 2002.08. - 2004.06. 사 연 원

○ 2004.06. - 2005.04. 검찰청 보통신과

○ 2005.04. - 2006.02. 울 앙지 검찰청 사 검사6

○ 2006.02. - 2007.03. 산지 검찰청 동 지청 차 검사

○ 2007.03. - 2008.03. 천지 검찰청 차 검사

○ 2008.03. - 2009.01. 주지 검찰청 차 검사

○ 2009.01. - 2009.08. 울고등검찰청 검사

○ 2009.08. - 2010.07. 주고등검찰청 차 검사

○ 2010.07. - 2011.08. 주지 검찰청 검사

○ 2011.08. - 2012.07. 창원지 검찰청 검사

○ 2012.07. - 검찰청 공[ ]現



주 용 ( )周 容 完

월 생1970 8 28

경 마산

검찰청 연

마산고등학 울 학,

○ 1997. 　 사 시험 합격39

○ 2000. 사 연 원 료29

○ 2000. 울지 검찰청 동 지청 검사

○ 2002.02. - 2004.02. 지 검찰청 천지청 검사

○ 2004.02. - 2006.02. 창원지 검찰청 검사

○ 2006.02. - 2008.07. 원지 검찰청 검사

○ 2008.08. - 2010.07. 통 과 검사

○ 2010.08. - 2012.07. 울 지 검찰청 검사

○ 2012.08. - 검찰청 연


